
「코로나19」예방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환불기간 변경 안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격상

됨에 따라, 국가자격 수험자의 안전을 위해 감염을 우려하여 시험에 

미응시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환불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합니다.

 ❍ 변경사항

시험
구분 당 초 변 경

국가
기술
자격
시험

□ 100% 환불

ㅇ 접수기간 내 취소

□ 100% 환불

ㅇ 접수기간 내 취소

ㅇ (추가 조치)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우려자 및 그 직계가족,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서

입국한 수험자 중 미응시자 (증빙

서류 필요)

□ 50% 환불

ㅇ 접수 마감일 다음날∼해당 회별

시행일 초일 5일 전 취소

* 관련근거: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검정관리운영규정

□ 50% 환불

ㅇ 접수 마감일 다음날∼해당 회별

시행일 초일 5일 전 취소

ㅇ (추가 조치) 접수 마감일 다음날∼

해당 회별 시행일 초일 1일 전(∼

오전 11:00까지) 취소

단, 시행일 초일 1일 전이 주말

(토,일)인 경우는 직전 금요일 오

전 11:00까지 취소

국가
전문
자격
시험

□ 100% 환불

ㅇ 접수기간 내 취소

ㅇ 사회복지사1급: 20일 전까지

□ 100% 환불

ㅇ 접수기간 내 취소

ㅇ 사회복지사1급: 20일 전까지

ㅇ (추가 조치)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우려자 및 그 직계가족,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서

입국한 수험자 중 미응시자 (증빙

서류 필요)



 ❍ 적용기간 : 2020년 2월5일부터 2월29일(회별 시행초일 기준)내에 

시행하는 시험에 한함

 ❍ 적용대상 시험

    -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정기)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상시) 기능사 제3회, 제4회 필기시험

    -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상시) 기능사 제2회, 제3회 실기시험

    - 제18회 사회복지사1급

    - 제27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2차

    - 제57회 변리사 1차 

    ※ 단, 적용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 우려자* 및 그 직계가족,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수험자 중 미응시자의 경우, 시험일 이후 30일 이내 증빙서류** 

첨부하여 원서를 접수한 공단 각 지부ᆞ지사로 환불 신청 시 100% 환불 가능

    *  자가격리 이상 감염 우려자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중국을 방문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자가격리 대상자[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 후 14일 이내인 자,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인 자]

    ** 증빙서류 : 환불신청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기타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명서

(진단서, 격리대상자 확인서 등), 신분증 제출

2020년 2월 5일

시험
구분 당 초 변 경

□ 50∼60% 환불
ㅇ 사회복지사1급
-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50% 환불
ㅇ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시험시행일 20일전까지: 60%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50% 환불
ㅇ 변리사
-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50% 환불
* 관련근거: 종목 별 해당 법령

□ 50∼60% 환불
ㅇ 사회복지사1급
-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50% 환불
ㅇ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시험시행일 20일전까지: 60%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50% 환불
ㅇ 변리사
-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50% 환불
ㅇ(추가 조치) 환불종료일 이후∼회별
시행일 초일 1일 전(∼오전 11:00
까지) 취소
단, 시행일 초일 1일 전이 주말(토,
일)인 경우는 직전 금요일 오전
11:00까지 취소: 50% 환불


